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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재택근무 지원 관련 안내

1. 관련: 사회적기업과-1021(2020.3.16. )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Q&A 송부

2. 위 호로 시달된 ' Q8.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여근로자에 대해 재택

근무가 가능한지'와 관련하여, 사업담당자들의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사항을

송부하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8.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?
ㅇ 재택근무 시행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나, 보조금 지급 사업의

특성상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어 재정지원 사업 참여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허용
되지 않습니다.

ㅇ 다만, 원격근무시스템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고, 근로자가 재택근무하였음을 입
증할 수 있는 자료(일 업무처리 보고서 등)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
허용됩니다.

<추가 설명자료>

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상의 조치로 긴급한 강제 휴업명령이나 집합금지명령이

있는 기간 동안에는 재택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업무시작과 종료시

각에 송부한 메일 등)와 업무처리 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지원할

수 있습니다.

* 긴급한 사유로 재택근무 활용한 경우에 익월 지원금 신청 시 근무장소 변경사항을 자치단체에 제출하시고, 업무

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근로자는 같은 호로 시달한 지원대책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

3. 아울러,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동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고, 기초자치단체와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사회적기업에서 동 내용을

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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